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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능성 화장품 유효기간 표시 자율화
식약청, 학술지 논문도 입증자료로 활용 … 안정성 시험의무 부담 덜어  

자외선 차단, 미백, 주름제거 등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유효기간 표시가 자율화될 전망이다.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월18일 <기능성 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>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9월6일까지 

관련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해 시행키로 했다.

현재 기능성 화장품 제조기업들은 사용기한에 대한 안정성 시험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받고 있으나 입안예

고된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련자료의 제출이 면제돼 사용기한이 업소 자율책임 아래 관리될 전망이다.

개정안은 또 과학논문인용색인(SCI)에 등재된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자료도 기능성 화장품의 유효성과 기능 

입증 자료로 인정토록 했다.

현재는 기능성 화장품의 유효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으려면 국내외 대학, 전문연구기관의 기관장 명의로 발급

된 자료나 문제의 기능성 화장품이 개발된 국가의 정부에 제출됐거나 승인을 받은 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해야 

한다.

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미 심사받은 제품 중 대조군과의 비교실험으로 효능을 입증한 사례와 색소, 향료 등 

일부 첨가제를 변경한 사례에 대해 안전성, 유효성, 기능을 입증하는 별도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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